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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검사 업무방침 편람은 형사사법국의 업무방침을 적용함에 있어 검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국의 업무방침에는 검사의 기소재량 행사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다. “검사는 ~해야 

한다”라는 말은 검사가 업무방침상의 지침을 통상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뜻이나 공익을 위해서는 

그러한 업무방침상의 지침에 대하여 예외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할 수도 있음이 인정된다. 이 같은 

결정은 상황에 따라 행정 검사(Administrative Crown Counsel)나 지역 검사(Regional Crown Counsel) 

또는 차석 지역 검사(Deputy Regional Crown Counsel)와 상의한 후에만 내린다. 
 
일부 업무방침 내용에는 의무 지시사항, 예를 들어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항들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사법(Crown Counsel Act) 제 4조 (3)항에 따라 법무 차관보의 지시사항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지역 검사 또는 차석 지역 검사”라는 말은 문맥에서 적절한 경우 CASP의 국장과 부국장 및 본부 

국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사법국의 목적 및 원리 선언문(Statement of Purpose and Principles)과 비전 선언문(Vision 

Statement)은 본 업무방침 편람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이 같은 선언문은 형사사법국 전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수행할 때 지침이 되는 기초 문서로 간주해야 한다. 
 
본 업무방침 편람에는 법률적 지위가 없다. 본 편람은 형법(Criminal Code), 권리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또는 기타 적용 법령보다 결코 우선하지 않으며, 일반 대중에게 법률상의 

조언을 제공하거나 법적 절차에서 집행 가능한 법률상의 권리를 창출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다. 
 


